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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｢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충청북도

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기금명 ’23년도말조성액(a)
’24년도 기금운용계획 ’24년도말조성액(d=a+b-c)

전년대비증감(d-a)
융자금미회수채권(e)

연도말총규모(f=d+e)수입계획(b) 지출계획(c)
통합재정
안정화기금 867,411,812 27,960,083 250,000,000 645,371,895 △222,039,917 0 645,371,895
적정규모학교
육성기금 79,192,384 6,956,372 10,975,503 75,173,253 △4,019,131 0 75,173,253

교육시설환경
개선기금 285,364,238 7,248,000 44,362,210 248,250,028 △37,114,210 0 248,250,028
합 계 1,231,968,434 42,164,455 305,337,713 968,795,176 △263,173,258 968,795,176

(단위: 천원)

3. 의안전문: 별책(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)

4. 관계법령 발췌: 붙임



붙임 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)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

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

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

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

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
로 정한다.

 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

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

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

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

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.

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

따른 분석결과를 확인·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

통보하되,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

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한

경우에는 그 확인·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

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

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
